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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자 료

1 청소년 기본법

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8 ( 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①

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ㆍ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②

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

여야 한다.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③

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④

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.ㆍ

제 조의 교육 및 홍보 등8 2( 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① 「

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」

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② 「

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」

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,

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③

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
